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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구동원리로서의 망중립성



인터넷이라는 발명의 ‘문명사적’ 의의:
힘없는 개인도 막강한 국가나 기업처럼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다음 중 어떤 구조가 이를 가능케할까?

2



인터넷: 정보전달서비스의 상부상조(크라우드소싱)

모두가 조건없이 “옆으로 전달” 
(금전적/비금전적 조건을 만드는 순간 조건을 집행하는 gatekeeper가 필요해지므로)

→정보전달료(termination fee)는 없다

→왜냐하면 모두가 서로의 정보를 전달해주므로

정보전달료를 수령할 주체도 납부할 주체도 없다.

→정보전달료가 없으므로 종량제는 없다, 데이터상한제도 없다

(모바일에 대한 접속료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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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content provider는 consumer이
기도 하기 때문에 이미 p를 내고
있다는 점. 

s는 모두가 내는 p외에 s내는 정
보전달료를 말함. 



정보전달료와
Fast 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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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전달료는 없다” = 

“돈을 내면 전달해준다?

No.”

“돈을 내며 더 빨리

전달해준다? No.” 

→ No paid prioritization

“돈을 내지 않으면

전달해주지 않는다? No.”  

“돈을 아무리 많이 내도

특정 내용이 아니면

전달해주지 않는다? No.” 

→ No blocking

“돈을 내지 않으면 속도를

줄인다? No” ”돈을

아무리 많이 내도 특정

내용이 아니면 속도를

줄인다”? No.”

→ No throttling



그러나,
접속료는 있다

접속료는 접속상대와의 물리적 연결에 대한 비용

→ no 상한제, no 망이용료

• 서로에게 좋은 상호접속의 비용, 누가 낼까? 접속욕구가
더 높은 쪽.

• 어느 쪽이 접속욕구가 더 높을까? → 연결성이 낮은 쪽이
연결성이 더 높은 쪽으로 연결하고자 할 것, 예) 10개 단
말그룹 v. 100개 단말그룹

• 더 좋은 연결성 때문에 특정 단말과 접속을 요구하며 내
는 비용 : TRANSIT

• 옆 단말을 통해 전세계 단말까지 모두 소통하면 : FULL 
TRANSIT 

• 서로끼리만 주고 받는 것 → PEERING. 연결성이 무의미
하므로 보통 무정산

• 서로끼리만 주고받되 한쪽의 콘텐츠가 좋아 한쪽으로의
접속욕구가 더 높은 경우 → paid peering

• 서로 주고 받고 전세계가 아닌 일부 단말들에게 전달해주
겠다는 단말까지 이어지는 다음 단말까지 전달 → partial 
transit 

6



접속료는 누가 누구에게 내는가?
(“연결성이 더 좋은 자에게”, “킬러콘텐츠를 유치한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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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d peering, transit 등등의 비율

• 전세계에 transit이 많을까 peering이 많을까? 
• 당연히 transit으로 연결되는 단말들이 훨씬 더 많다. 인터넷의 발명의 핵심에

는 바로 직접 연결하지 않고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transit이 있음. 

• peering중에는 free peering이 ”많을까”? paid peering이 많을까? 
• 계약의 숫자로 보면 free peering이 압도적으로 (99%이상) 많음(Packet 

Clearing House의 수십만개 peering관계 조사와 일치).

• 누적통행량으로 보면 paid peering이 킬러콘텐츠들(넷플릭스, 유튜브)과 연결
성이 좋은 자(지역과점 망사업자) 사이의 접속과 관련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peering에 버금갈 수 있음(프랑스Arcep조사).

• 접속용량으로 본다면? 아마도 peering이 계약숫자 수준은 아니더라도 압도적
으로 많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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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접속료
v. 망이용료

–조삼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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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료 – 이웃에게 내는 것

이용료/정보전달료 – 발신자 수신자가 자신의 신호가 거쳐가는 길목 에서

게이트키퍼에게 내는 것 → 게이트키퍼 숫자에 따라 무한대로 증가할 가능성

저자가 도서관에 책을 보냈다고 하자. 그 책을 빌려 읽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저자가 도서관에 돈을 낸다?

이용자가 도서관에 책을 보러 갔다고 하자. 도서관 내에서 1권씩 빌려보는데

책을 많이 볼수록 도서관에 돈을 많이 낸다? 

네티즌이 자신이 올린 정보를 전세계의 누군가 본다고 해서 많이 보는 만큼

돈을 더 내야 한다면 온라인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것.

단, 자신의 책을 한꺼번에 많이 장서시키기 위해 또는 한꺼번에 많은 책을

빌리기 위해 도서관에 돈을 내도록 하는 것? = 접속료, OK.



규범으로서의 망중립성 v. 인터넷의 구동원리로서의 망중립성

• 인터넷의 구동원리로서의 망중립성

• 규범으로서의 망중립성: 특정 사업자가 “접속서비스” 시장의 시
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인터넷의 구동원리를 해하는 것 →

독점규제법의 영역

• 미국 연방통신법 상의 규제를 하는지 여부는 별로 중요치 않음

• 실제로 망중립성 규제가 폐지된 후에 망사업모델에 있어서 큰
변화는 없음.

• “망이용대가”론? “무임승차론”? 나오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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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2016년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

• 1. 망사업자들 사이에서 좋은 콘텐츠를 자신의 망에 유치해서 다른 고
객들에게 빠른 속도로 콘텐츠를 제공할 동인이 사라져 버림. 결국 망
사업자들이 접속료 상향담합을 가능하게 만듦.

• 2: 망사업자들 사이의 발신자종량제 즉 자신이 발신한 정보를 전달해
준 것에 대한 대가 → “정보전달료” → 인터넷의 구동원리 정면으로
위반 → 망사업자들이 CP들에게도 장기적으로 누적통행량을 감안하
여 접속료를 산정하도록 동기부여 → 페이스북 접속대란.

• 즉 정보전달료(발신자종량제 정산액 수령자)라는 게이트키퍼를 인위
적으로 만들어내고 콘텐츠제공자가 자신의 콘텐츠에 접속하는 사람
들이 많을수록 그 게이트키퍼에게 돈을 내도록 만들고 있음.

• → 장사 잘되는 가게에 대해서는 월세 올리라고 건물주인에게 강제

•→ “디지털젠트리피케이션유발법”
11



인터넷접속료 국제비교 (full tran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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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 Mbps 3불77센트
- 파리의 8.3배
- 런던의 6.2배
- 뉴욕의 4.8배
- LA의 4.3배
- 싱가폴의 2.1배
- 도쿄의 1.7배

*지리적 소외성도 없음



상호접속료 in Asia ov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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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회선료 비교
(2017년정관)

• KT:

• 1 Mbps 월85만원, 

• SK브로드밴드:

• 10 Mbps 월363만원

• LGU+:

• 10 Mbps 월419만원

• AT&T: 

• 10 Mbs 약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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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접속대란:

• 2016년 발신자종량제 → ‘순수신망

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 때문에

망사업자들이 킬러콘텐츠 회피 → 그 중의

한 킬러콘텐츠는 바로 Facebook 캐시서버

(하늘색 루트로 국내 소비자에게

콘텐츠전달)

• → KT: “SK나 LG방향 발신접속료 때문에

캐시서버 유지 힘들다” 

• →FB: “그럼 캐시서버 쓰지 않겠다” 

• → 원래의 핑크색 루트 복원→ 속도저하

• 방통위 징계? 해외포털은 캐시서버를

운영할 의무라도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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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용대가”론

=“역차별론”

= 페이스북
접속속도 책임론

• 한국CP가 사는 서비스: 핑크색 루트

• 외국업체가 사는 서비스: 하늘색 루트

• ＂망이용대가”: 캐시서버접속료(하늘색)과 Full transit인터넷접속
료(핑크색)라는 2개의 다른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차별이 있다＇
는 주장을 하기 위해 억지로 만들어낸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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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용대가
가이드라인의
문제점 1.

• 제11조(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의 의무) ① 콘텐츠제공
사업자 등은 자신의 책임 하에 있는 인터넷 트래픽의
경로 변경, 트래픽 급증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콘텐
츠 이용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
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관
련 정보를 제공한다. ②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은 인터
넷망 이용계약의 변경 또는 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
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콘텐츠제공사업자에게 콘텐츠접근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인터넷의 구동원리에 반함.

→콘텐츠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 또는 접근하고자 하는
자들의 욕구를 바탕으로 사업하는 자들이 접속료를
모아서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며 콘텐츠제공
업자는 자신이 클라우드에 콘텐츠를 보내기 위해 필
요한 접속료만 내는 것으로 족함. 국내업자든 외국업
자든 그 이상 자신이 만든 콘텐츠가 원활하게 접속하
도록 책임질 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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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용대가
가이드라인의
문제점 2.

가장 큰 문제점: 제4조-제10조 망사업자와 콘텐
츠제공업자를 동일하게 다룸. 

→Full transit을 돈을 받고 파는 자는 망사업자임. 

→인터넷망 이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이에 대해 돈을 받은 망사업자의 과업임. 콘텐
츠제공업자가 참여할 일도 아니고 참여할 수
도 없음. 콘텐츠제공업자는 어차피 망 속도에
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오직 할 수 있는 것
은 더 많은 접속료를 내는 것임.

→ 결국 빌딩주에게 적절한 임대수익을 보장하
기 위해서 세입자들에게 ‘공정성의 의무’를 부
과하는 것과 비슷함.

→발신자종량제의 문제: 국가가 빌딩주에게 월
세산정을 가게매출에 비례하도록 강제해놓고
상가임대차계약이 평화롭게 진행되기를 바라
는 것과 마찬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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